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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공무원 1인 릴레이 시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대상판결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4두8469 판결] 

 

이광선 변호사 | 하지인 변호사 

 

대상판결은 공무원이 1인 릴레이 시위, 언론기고, 피켓 전시 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 소속 공무원 11명은 인권위가 일반계약직 공무원 A씨에 대한 계약

연장을 거부하자 이를 비난하면서 인권위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인권

위를 비난하는 글을 방송사 뉴스 등 언론에 기고하였습니다.  또 그 글을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릴

레이로 올렸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이 규정하는 ‘공무 외의 일

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정직처분 등을 내렸습니다.   

 

원심과 1심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는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해

져야 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들이 적어도 후행자가 선행자에게 가담하는 방식으로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제1항의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

은 아니지만 여럿이 같은 시간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

나 여럿이 단체를 결정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여럿이 함께 발표문에 서명날인

을 하는 경우 등의 방식으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공무원 11명의 행위는 모두 후행자가 선행자에 동조하여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각각 한 

것에 불과하므로 집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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